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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중요성

경쟁력(competitiveness)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agenda)라고 할 수 있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개인과 기관이 따라야 할 새로운 윤리(new ethics)가 된 것이다. 이제 누구

라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1997

년의 외환위기는 국가의 경쟁력 실추가 어떤 재난을 초래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경찰과 같이 치안활동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국내외 민간 및 공적 기관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당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삶의 질

을 하락시키며, 경찰에 대한 불신과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또한 이런 

시민들의 불만족은 개인의 이주는 물론, 기업체의 이전 및 유치실패를 초래하는 등 지역

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치안서비스의 경쟁력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요소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 등도 치안서비스의 중요성을 간파하

여, 국가경쟁력 지표 중의 일부로서 각종 치안관련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IMD의 

경우,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의 지표로서, 법 집행의 공정성(Justice)

과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Personal Security and Private Property)을 측정․발

표하고 있으며, WEF의 경우, 국가 공적 기관(Public Institutions) 중 안전분야

(Security)의 지표로서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Business Costs of Terrorism), 경찰서

비스의신뢰도(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조직범죄로 인한 비용(Organized 

Crime) 등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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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치안경쟁력 지표로서 각종 국가경쟁력 지표들의 문제점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의 보고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이 보고결과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치안관련 지표를 치안활동기관의 경쟁력 평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모두 표본추출이

나 지표의 구성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은 경제적 측면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치안

활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평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들을 주요 대상

으로 하여 한 국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가를 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IMD의 경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연성자료, soft data)와 일반 통

계(경성자료, hard data)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치안관련 지표는 모두 기업

인들에 의한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WEF의 경우에도 설문조사와 각종 

통계치를 종합하여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치안관련 지표는 모두 기업인에 대한 

설문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경제적 위치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동떨어

져 있는 기업인들만의 주관적 시각으로 치안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들 기관의 지표는 치안활동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안활동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범죄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치안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쓰이는 범죄사건의 발생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치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and Travis, 

2002) 사용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각 평가기관들의 측정지표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를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WEF의 

지표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이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IMD의 지표에는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이나 경찰서비스의 신뢰도 등은 담겨있지 않다. 

사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수백 개 문항 중에 3-4개의 설문문항으로 국가의 치

안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는 경찰을 활동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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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치안경쟁력지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 국가간 치안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가칭 치안경쟁력 지표(Security 

Competitiveness Index, SCI)를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치안활동의 국제경

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치와 주관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종합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매

년 가칭 ‘세계 치안경쟁력보고서’ (World Security Competitiveness Reports)를 발

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평가방식, 평가기관의 

선정 및 발표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국의 치안행정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의 계획 등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경찰

기관에 대한 비교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에 국가간 치안경쟁

력 지표로 사용되어온 경제연구소들의 지표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이후, 국가간 치안경

쟁력 지표로 사용가능성이 있는 공식범죄통계자료와 국제피해자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

하여 이들의 치안경쟁력 지표로서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치안경쟁력 지표의 내용, 조사방법, 그리고 발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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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치안경쟁력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제1절  치안경쟁력의 의의

1. 국가경쟁력의 개념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안경쟁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 

타당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확한 개념의 정의는 정확한 측정의 필수 선행조건

으로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측정방법과 지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Babbie, 2001). 

치안경쟁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국가경쟁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고 발표하는 IMD나 WEF같은 기관들은 치안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후자에 대한 검토는 전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위 기관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가경쟁력 또는 기업경쟁력과 구별되는 치안경쟁

력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 세계적 경쟁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제고해주는 국가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WEF는 국가경쟁력을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

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세트”라 정의하고 있

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현재 이러한 국가경쟁력 개념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고, 두 번째는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첫 번째 논쟁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경쟁력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1980년대 경영

전략이론에서 M. Porter 교수(미 하버드대)의 연구결과를 모태로 출발하였다. 1990년

대 이후 신경제 현상 속에서 미국, 일본 등 국가들간에 경쟁력 역전이 나타나고 여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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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 간에도 거시경제성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었는바(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한 옹호론

자인 Porter 교수는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정의하고 비교하는 시도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

(Porter, 1990, 한국전산원, 2005에서 재인용). 한편, P. Krugman 교수(미 프린스

턴대)는 국가경쟁력 개념의 허구성을 강력히 비난하였는데, 국가는 기업과는 전혀 달라 

단 하나의 수치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경쟁력 개념을 국가

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경쟁력 개념은 매혹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복잡

한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집착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하였다(Krugman, 1994, 

한국전산원, 2005에서 재인용). 

또한, 앞서 제시된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의는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통령자문 정책

기획위원회(2006)는 국가경쟁력을 “한 국가가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선진화의 기틀

을 갖추는 종합적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국

가의 경쟁력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단계에 

필요한 국가의 기능, 국가의 능력, 사회적 통합 정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기업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한 구성 요소일 수는 있으되, 그 자체가 직접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하

되, 국민생활의 질을 표상하는 제반 사회적 지표들과 상호 작용하는 요소로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널리 쓰이고 그 결과에 이미 익숙해 진 상황에서 

개념자체의 실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논란 즉 

국가경쟁력의 구체적 지표가 경제적 측면을 뛰어넘어 국민생활을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측면을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치안경쟁력을 정의하고 지표를 구성하는 

데에서도 경청해야 할 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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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경쟁력과 경찰의 치안경쟁력의 차이점

경찰의 치안경쟁력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경쟁력 (competitiveness)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사적 영역 특히 기업의 경우와, 대표적인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경찰의 경

우가 어떻게 다른 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 사적 영역에서의 업무평가는 경제적인 이득

(financial bottom line)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들이 투자자에 의해 

평가 받는다(Moore and Braga, 2004). 경제적인 이익창출은 가장 중대한 활동이며 최

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은 예컨대 사회공헌이나 일자리 창출 등

은 이익창출에 저해되면 무시되고, 이에 대해 기업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즉, 기업의 

평가는 철저히 얼마나 경제적인 성과를 거뒀는지에 집중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활동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과 같이 명료한 지고지선의 가치를 인정받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래 경찰의 최고 가치로 종종 평가 받던 범죄통제(crime 

control)도 다른 가치, 예를 들어 공정한 법 집행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제대로 된 경

찰활동이라고 평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

사는 효과적인 경찰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몇 달간 지속되는 불법집

회를 겪은 사람 중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경찰의 업무평가는 무엇이 더 중요한 지에 대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철학적 작업인 것이다.

경찰에 대한 업무평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기업과 달리 경찰에게는 누가 가장 

큰 고객이며 누구에 의해 평가 받아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Moore and 

Braga, 2004). 경찰의 주 고객은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경찰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국민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응

급구호나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는, 즉 직접적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별적인 사람

들, 그리고 경찰의 수사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몫

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판단기준에 의해 경찰을 평가할 것이다.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경찰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비교는 결론이 나와있는 기업의 경

쟁력평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학적이고 복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점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교한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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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안경쟁력의 의의

치안경쟁력이란 용어는 경제학적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간 진

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굳이 치안경쟁력을 정의하자면, “한 국가의 경찰이 범죄통제와 질

서유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능력”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이 해야 

할 주요 임무인 범죄통제와 질서유지를 다른 나라 경찰보다 훌륭히 수행하여 국민들과 

다른 집단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정의하면 사실 치안경쟁력이란 용어는 경찰학에서 정의하는 경찰의 효과성

(effectiveness) 또는 업무수행(performance)과 거의 같은 개념이 된다. 이 두 개념 

모두 한 경찰기관이 다른 경찰기관에 비해 얼마나 더 업무수행을 잘 하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see. Kelling, 1996; Mastrofski, 1996; 

Bayley, 1996; Moore and Braga, 2004).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치안

경쟁력이란 용어와 경찰의 업무수행 및 효과성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제2절  경찰업무수행 평가의 역사

근대 경찰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은 범죄와 무질

서의 부재가 경찰의 효과성의 증거라는 말을 남겼지만, 효과성의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제대로 된 비교평가는 1930

년대 미국의 경찰개혁가였던 Vollmer 서장, Hoover FBI 국장, 위커샴위원회

(Wickersham Commission)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Mastrofski, 1996 

Kelling, 1996). 이들 초기 경찰개혁가들은 경찰의 범죄통제(crime control)가 업무수

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표준범죄보고(Uniform Crime Reports) 시스템

을 통해 수집한 공식범죄통계, 즉 체포,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율을 미국 전역의 경찰의 

업무수행 평가지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경찰지도자들이 범죄통계를 사용한 것은 

외부적으로는 당시 경찰의 업무평가가 부패한 정치가에 의해 좌우되던 것을 막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직접 평가 받기 위한 조치였으며, 경찰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힘들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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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경찰관들을 업무평가라는 새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였다(Kelling, 

1996:26-27). 공식범죄통계의 의한 범죄통제 활동평가는 경찰역사에서 처음으로 동일

한 평가기준과 보고양식을 채용함으로써 전국의 경찰기관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화된 공식

범죄통계를 통해 경찰의 범죄통제활동을 비교평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것을 경찰 업무

수행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경찰학이 학문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범죄통제가 경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임에도 틀림없지만, 그것도 경찰이 달성해야 할 많은 가치 중 하나 일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Bayley, 1996 Kelling, 1996). 경찰이 이루어야 할 성과에는 범죄통제 외

에도 질서유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통한 삶의 질 제고, 공정한 법 집행 등 다양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Mastrofski, 1996; Bayley, 1996). 또한 그간 범죄통제 활

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공식범죄통계가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특히, 많은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경찰의 통계수집 방식과 정책도 통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경찰이 집계한 통계에

만 기반한 그간의 경찰업무 평가방식이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

었다.  

경찰 업무수행 영역에 대한 재인식은 필연적으로 수행평가방법에 대한 변혁으로 이어

졌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범죄피해조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조사(Pate 

and Skogan, 1985), 공공장소에서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조사(Skogan, 1990), 경

찰서비스에 대한 반복적 전화를 통한 분석(Sherman, Gartin and Buerger, 1989)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중 활발히 사용된 것은 범죄피해조사와 그와 종종 동반되어 수

행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조사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덜 당하는 지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며, 시민들이 그를 

통해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를 재는 것이므로 경찰 업무수행 평가를 위한 매우 중요

한 도구로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조사는 모두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업무평가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예: Mastrofski, 1996: 210). 사

실 성별이나 나이대별로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와 범죄피해의 위험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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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인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는 매우 주관적이다. 

촛불시위가 특정그룹에게는 자유의 표현일 수 있고, 다른 그룹에게는 무질서와 불법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평가를 순전히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

한다면 경찰의 객관적 활동이나 구체적 경험보다는 평가자 들의 기대치와 선입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경찰의 업무수행평가를 단지 범죄통제에 대한 공식범죄통계나 범죄피해조사 결과만으

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공감을 얻고 있다(Bayley, 1996; 

Mastrofski, 1996; Moore and Braga, 2004). 경찰이 수행하는 가치와 목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경찰활동은 범죄통제 말고도, 공정성 또는 정의(justice), 성실(integrity), 두려

움 감소(fear reduction), 시민만족(citizen satisfaction), 시민에 대한 보호와 도움1)  

(protection and help),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현명한 무력사용(wise use of 

force) 등 많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Kelling, 1996: 32-33). 따라서 

George Kelling 등과 같은 경찰학자들은 경찰의 업무수행 (performance)을 제대로 평

가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지표(multiple indicators)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 경찰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David Bayley(1996)도 경찰에 대한 평

가는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제까지 경찰의 효과성은 범죄통제

라는 너무 작은 요소에만 초점을 둔 것이 문제였으며, 경찰의 효과성 측정은 경찰이 실

제로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평가되야 한다는 것이다(Bayley, 1996: 50). 그

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경찰의 업무수행 (police performance)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되도록 추천되는 지표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이들 평가지표를 직접지표

1) Mastrofski (1996)은 경찰이 시민들을 처우하는 방식이 경찰업무 평가요소 중 가장 중요한 측면

임에도 종종 소홀이 다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경찰의 생각과 행동자체가 시민들에게 주는 영

향이 범죄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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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간접지표 그리고 객관지표와 주관지표 등 4가지로 분류했다(<표 1> 참조). 

<표 1> David Bayley(1996: 47)가 제시한 경찰의 업무수행 측정지표들

직접 지표 간접지표

객관

지표

․ 범죄율, 범죄피해

․ 부동산가치

․ 대중의 공공장소 이용

․ 상업활동

․ 통제된 무질서 상황 수

․ 해결된 지역사회문제 수

․ 경찰행동에 대해 제기된 불만

․ 경찰의 수

․ 순찰 경찰관수

․ 행정가대 경찰관의 비율

․ 전화신고에 대한 반응시간

․ 체포

․ 검거율 

․ 지역 범죄예상 회의 회수

․ 지역사회 감시 미팅 회수

․ 전화응대 속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후 연락 회수

․ 압수한 마약가치

․ 감사팀의 힘

․ 문제지역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 가치에 대한 언명

․ 채용의 다양성

주관

지표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경찰에 대한 대중의 확신

․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헌신

․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

․ 경찰서비스에 대한 불만

․ 경찰을 도우려는 의지

․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사기

․ 경찰관의 자부심

․ 공공의 명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

․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의 지식

직접지표(direct indicators)란 범죄율이나 공공질서와 같이 경찰이 공공의 이익을 위

해 직접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측정한 것이고, 간접지표(indirect indicators)란 

경찰이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한 활동상을 평가하는 지표이다2)(Bayley, 1996:46-48). 

2) 이러한 개념은 종래 경찰의 업무수행 평가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던 결과 (outcome)와 산출

(output)이란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Bayley, 1996). 미국 경찰용어로 결과 (outcome)란 경찰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성취한 가치를 일컫는다. 즉, 감소된 범죄나 무질서가 그러한 것이

다. 산출(output)은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경찰권위와 재정자원을 사용하여 수행한 활동 

예컨대, 체포건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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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표에는 체포, 검거율, 경찰관수, 경찰관의 사기 등 경찰의 활동자체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는데, 이런 지표들은 경찰이 제대로 활동한다면 결국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도 성

취될 수 있을 것이란 가정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직접지표만이 경찰이 효과

적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간접지표보다 더 나은 지표이며, 따라서 간

접지표만을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직접지표와 간접지표를 다시 객관지표 (hard indicators)와 주관지표 (soft 

indicators)로 세분하였다. 객관지표는 객관적 사실을 측정한 지표이고, 주관지표는 경

찰이나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한 것이다. Bayley는 주관지표가 객관지표가 측정할 수 없

는 분야인 두려움, 사기와 같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보완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업무수행 평가영역을 세분화하여 보면, 경

찰의 업무영역에 조망을 쉽게 할 수 있고, 각 지표들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Bayley교수의 지표 4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객관지표(Direct 

Hard Indicators)에 속하는 것으로는 범죄율과 범죄피해, 대중의 공공장소 이용, 상업

활동 등이 있다. 특히 범죄율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직접객관지표이다. 직접주관

지표(Direct Soft Indicators)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대중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경

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직접지표들이 경찰이 직접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간접객관지표 (Indirect Hard Indicators)에는 체포, 검거율, 경찰관의 수, 순찰 경

찰관 수, 전화응대 속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지만, 

경찰이 직접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가치자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 이를 위해 경찰이 

활동한 바를 측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접주관지표 (Indirect Soft Indicators)에는 

경찰의 사기, 자부심,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간접지표들은 경찰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활동이 잘 이뤄질 경우, 예를 들어 경찰관의 사기가 

높아지고, 검거율이 높아지면, 경찰의 목적인 범죄통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Mark Moore와 Anthony Braga(2003; 2004)도 경찰업무수행영역이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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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영역* 세부 영역

안전과 

보안증진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Reduce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Reduced Fear/Enhance Security)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Guarantee safety in public spaces): 

교통안전, 경비대책

재정적 자원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인 사용 

(Use financial resources fair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 

재정적 성실, 재정책임, 생산성 향상, 공정한 고용기회, 공정한 계약

진정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자에 대한 책임추궁 (Holding offenders to account):

범죄해결, 범인체포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 사용 

(Use force and authority fair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 

부패감소, 지나친 공권력 사용감소, 적정절차 준수 등

고객

서비스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Satisfy customer demands/Achieve legitimacy with those 

policed): 신고자 만족, 피단속자로부터 합법성 인정

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측정해야 할 경찰

업무수행 영역(dimensions of police performance)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하였다 (표2 

참조). 여기에는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범죄자에게 책임추궁, 두려움감소 및 개인적 안

전감 증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확보, 재정자원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인 사용, 경찰

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 사용, 그리고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등이 포

함된다. 

<표 2> Moore와 Braga(2003)가 제시한 경찰업무수행 평가영역3)

그들이 가장 먼저 선정한 영역은, 많은 학자들에게 경찰업무평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받는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reduce crime or criminal victimization)

이다. 이는 결국 범죄통제를 일컫는 다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 감소야 말로 경

찰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3) Moore와 Braga교수는 다른 논문에서 안전과 보안증진, 그리고 고객서비스를 도구적 가치라고 불

렀고, 진정, 공정한 법집행 그리고 공평한 처우에 대한 느낌을 원칙적 가치라고 부르고 이 두 가치

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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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의할 점은 경찰에 신고된 범죄 외에도 신고되지 않는 범죄의 감소도 중요한 평

가영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책임추궁(call offenders to account)은 범

죄를 해결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는 의미에서 향후 범죄감소와 독립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 

셋째, 두려움 감소와 개인적 안전감 증진(reduce fear and enhance personal 

security)은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평가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두려움과 자기방어 행동의 수준 및 종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넷째,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guarantee safety in public spaces)는 공공 공간

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공공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교통상의 안전, 

주차단속, 그리고 공원, 학교, 대중교통에서의 안전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한국경찰

로 보면 교통기능에 대한 평가와 생활안전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활

동을 위한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데모와 행진에 대한 공정한 대응,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 주로 경비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재정적 자원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인 사용(use financial 

resources fair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이 평가요소가 된다. 재정적 성실, 재

정의 신뢰도, 생산성, 고용기회평등 및 공정한 계약 등이 포함된다. 여섯 번째로, 경찰력

과 경찰권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 사용(use force and authority fair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은 경찰이 얼마나 공정한 국가기관인가에 대한 평가요소이

다. 구체적으로, 경찰서비스와 보호의 공정한 배분,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 부패통제, 과

도한 공권력사용의 억제와 일상적인 폭력과 권위사용의 감소, 그리고 인식된 합법성 등

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satisfy customer 

demands/achieve legitimacy with those policed)은 경찰을 요청한 시민, 조직된 

청원자들을 만족시키거나 그리고 경찰의 단속을 받은 시민들로부터 공권력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을 요소로 한다.  

주목할 점은 Moore와 Braga (2003)가 예시한 평가영역은 Kelling (1996)이 언급

한 요소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경찰학 분야 권위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정확

하지는 않으나 거의 대부분 어떤 분야가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의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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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경찰역량의 정의 경찰역량 결정변수(혹은 지표)

70년대 한국경찰의 

발전방향5)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경찰력

인력(경찰관 수), 기동력(보유차량 

대수), 능력(범죄검거율)

치안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6)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경찰능력

경찰정원, 경찰소유차량수(기동력), 

범죄검거율, 경찰예산액, 경찰서 수, 

지․파출소 수

치안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7) 

인력, 장비 등 치안자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안전 및 

안정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경찰능력

경찰관 수, 경찰예산, 경찰활동, 

주민자율방범단체 수

2004 경찰백서8) 정의 없음

경찰조직, 경찰인력, 경찰예산, 

경찰장비, 입법활동, 정보통신, 

사이버경찰청, 싱크탱크 치안연구소

제4절  국내의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국내에서도 우리 경찰의 업무수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1970년

대부터 행해져 왔다(<표 3> 참조). 용어의 사용은 다양하지만 각 연구들은 경찰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도 경

찰백서를 보면 경찰청에서도 조직, 인력, 예산, 장비, 입법활동, 정보통신, 사이버경찰청, 

싱크탱크 치안연구소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매년 경찰역량을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

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국내의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4)      

4) 이 표는 조병인 박사의 논문(2005: 9)에 있는 표를 각색한 것임.

5) 내무부, ｢70년대 한국경찰의 발전방향｣, 1972년 10월, 35-41쪽.

6) 경찰대학, “치안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치안논총｣ 제 4집, 1987, 335-377쪽. 

7) 치안연구소, ｢치안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2000년 5월.

8) 경찰청, ｢경찰백서 2004｣, 2004년 4월, 437-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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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들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력, 예산, 장비 등 대부분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치안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Bayley교수의 분류체계를 

빌자면, 주관지표보다는 객관지표를, 직접지표보다는 간접지표를 치중한 것으로 보이며, 

중요한 지표들이 상당히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와 같이 경찰의 목적

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명확히 하고, 정립된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측정 영역

을 체계적으로 정의․구분한 다음,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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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 의한 

치안경쟁력 평가

제1절  현 황

국가경쟁력을 평가․공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 경영 개발원(IMD) 등도 

치안서비스의 경제적 중요성을 간파하여, 국가경쟁력 지표 중의 일부로서 각종 치안관련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평가에는 상당한 공신력이 부

여되어 있지만, 이들 기관의 연구결과 모두가 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치안관련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9)가 나타나기도 하고, 표본설정과 지표의 내

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유명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

으로 알려져 있는 WEF, IMD, 그리고 IPS 등 세 기구의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 조사의 문제점, 특히 치안관련 지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절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or IMD)

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경영자 교육기관으로서, 1989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경쟁력연감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을 발표하고 있다. IMD의 조사는 2008년 현재 55개국 및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

9)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평균 20-30위선인데 치안경쟁력은 그보다 훨씬 낮은 50위선

(WEF, 2007) 이라고 나타난 것은 상당히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다. 이는 외국과 비교해 한국은 

밤에 여자들이 혼자 외출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곳이라는 평가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특히 이

해하기 힘든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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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권위 있는 국가경쟁력 평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표 4>와 같이 IMD는 각국의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해 평가영역을 경제운영성과

(Economic Performance), 정부효율(Government Efficiency), 기업효율(Business 

Efficiency), 발전인프라(Infrastructure) 등 4개 분야로 크게 나누고, 이를 5개의 부문으로 

세분화해 평가하고 있다(한국전산원, 2005). 또한 각 세부영역도 총 331개에 이르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등 조사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 IMD 세계경쟁력 지수구성

경제운영성과 정부효율 기업효율 발전인프라

국내경제 공공재정 생산성․효율성 기본인프라

국제무역 재정정책 노동시장 기술인프라

국제투자 제도적 여건 금  융 과학인프라

고  용 기업관련법 경영활동 보건․확충

물  가 사회적 여건* 형태․가치 교  육

* 치안경쟁력 분야 포함되어 있음.

국제 경쟁력 평가영역 중, 경제운영성과는 국내경제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평가이고, 

정부효율분야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평가이며, 기업효율분야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혁신적이고, 사업적이며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분야는 어느 정도 기술자원, 과학

자원과 인력 자원들이 기업 활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한국전산원, 2005). 

이 가운데 각국의 치안과 관련된 지표는 정부효율분야의 사회적 여건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바, 사회적 여건을 측정하는 11개의 지표 가운데 법 집행의 공정성(Justice)과 신

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성 (Personal security & private property)을 측정하는 두 지

표가 치안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표의 측정은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에 

이뤄진다. 즉, 법 집행의 공정성은 “사법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설문문항으로,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성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과 재산의 안전이 충분이 보호된다”라

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표 5>는 사회적 여건(Soci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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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을 측정하는 11개의 지표와 각 지표의 구체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IMD는 총 331개에 달하는 상세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해 각국의 파트너기관에 의해 제

공되는 통계자료(hard data, 한국은 산업연구원이 제공)와 설문조사자료(survey, 한국

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제공)를 이용한다. 측정자료에는 통계자료가 전체자료의 2/3를 차

지하고 설문조사자료가 1/3을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는 약 4,000여명에 이르는 기업경영

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상세지표들의 국가

별순위를 산출하고, 20개 부문별로 해당 상세지표들을 표준화하여 합산함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산출한다. 또한 부문별점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4대 분야별 및 종합 국

가순위를 산출한다(한국전산원, 2005). 

<표 5> 정부효율분야 사회적 여건 부문 상세지표

Societal Framework

01. Justice Justice is fairly administered.

02. Personal security & private 

property

Personal security & private property are 

adequately protected.

03. Ageing of society
Ageing of society is not a burden for 

economic development.

04. Risk of political instability
The risk of political instability is very 

low.

05. Social cohesion
Social cohesion is a priority for the 

government.

06. Income distribution –lowest 

20%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s going to 

lowest 20% of households

07. Income distribution – 
highest 20%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s going to 

highest 20% of households

08. Equal opportunity
Equal opportunity legislation in your 

country encourages economic development.

09. Females in parliament Percentage of total seats in Parliament

10. Female positions
Percentage of total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11. Gender income ratio
Ratio of estimated female to male earned 

income globally

출처: IMD 홈페이지 (http://www.imd.ch/research/publications/wcy/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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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의 조사방법은 정치한 이론과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IMD 보고

서는 상당부분을 기업경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답변자 개인의 주관적

인 판단을 배제할 수 없고, 답변자들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전망에 치중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특히 개발도상국 등 정치변화에 따라 경제환경이 크게 변하는 나라에서는 답변

자들의 평가가 변화가 심한 경향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가의 변화가 심

하고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다(경제정책비서관실, 2007). 예를 들면,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100여명의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지난해 

5.11점을 부여하여 41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07점을 부여하여 2위를 차지했다. 정

권의 교체가 답변자들의 평가에 극심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한겨레신문, 2008. 05. 

15). 두 가지의 치안관련 지표들 역시 설문조사자료에 근거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문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두 번째 문제는 가중치 부여에 있다. IMD는 통계자료에 의한 지표와 설문조사자료에 

의한 지표 모두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이 때문에 변화가 심한 주관적 평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객관적 평가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수출 50% 증가보다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 정도를 묻는 설문의 점수를 55% 높이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세 번째 문제점은 국가규모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EF의 경우 국가규모를 통

제하기 위해 통계자료는 일단 GDP로 나누어서 그 비중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IMD는 

이를 통제하지 않아 국가규모가 큰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실제 

중국의 경우 많은 인구수로 인해 높은 점수를 받는 항목이 일부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

원, 1999).    

이상의 문제점들은 각국의 치안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로서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치안경쟁력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큰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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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or WEF)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

년10)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서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포함하는 글로벌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경쟁력보고서는 2007년 

현재 131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요인(Basic 

Requirements), 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rs), 기업혁신 및 성숙도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등 3대 부문(subindex)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은 <표 6>과 같이 12

개 세부부문(pillar)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07).  

WEF는 3대 분야를 기준으로 국가의 발전단계를 평가하고 있는데, 먼저 요소주도형 단

계(factor-driven stage)에서는 기업들이 요소들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가격경쟁을 하며, 

인도, 중국, 우크라이나 등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이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고, 다

음으로 효율주도형 단계(efficiency-driven stage)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

적인 생산에 주력하며,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등 1인당 국민소득 3,000~9,000달러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발전 단계는 혁신주도형 단계 (innovation-driven 

stage)로서 세련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

로, 핀란드, 독일, 일본 등 1인당 국민소득 17,000달러 이상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조현승․김대욱, 2005). 우리나라는 2007년도 평가에서 전년에 비해 12단계 상승한 

11위를 차지하였고, 선진국 모델인 혁신주도형 단계로 완전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11)(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07).

<표 6> WEF 글로벌경쟁력 지수구성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제
도
적
요
인

효
율
성

거
시
경
제

보건
및

초등
교육

고등
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과학
기술
수준

시
장
규
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10) 1995년까지는 IMD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나, 1996년부터 독자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11) 2006년도에는 2-3단계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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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과 관련된 지수는 기본요인 부문의 첫 번째 세부부문인 제도적요인 중 안전

(security)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Business Costs of 

Terrorism), 경찰서비스의 신뢰도(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조직범죄(Organized 

Crime) 등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2007년도 경쟁력이 전

년도 대비 12단계 상승한 11위로서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하였으나 안전 부문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아 상대적 약점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이 78위, 조직범죄가 50위,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이 40위, 경찰서비

스의 신뢰도가 27위로 평가되는 등 치안 관련 네 가지 지표 모두가 상대적 약점 요인으

로 보고되었다(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07).    

IMD와 마찬가지로 WEF도 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총 113개 상세지표

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 가운데 24개 항목은 통계자료, 79개 항목은 설문조사자료(한

국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연구원이 제공)가 이용되는데, 설문조사는 약 11,000여명

에 이르는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07). IMD와 비

교하여 WEF의 평가가 설문조사자료 비중이 훨씬 높지만 설문조사 항목의 가중치를 낮

게 설정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IMD는 경영대학

원으로서의 기관의 성격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기업입장에서 분석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WEF의 평가는 경제성장론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소 관점이 다르며, WEF에는 

국가경쟁력 이론의 대가인 미 하버드대의 Porter 교수와 J. Sachs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어 더욱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하지만, 

여전히 설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민감

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7년도 경쟁력이 급상승한 이

유를 한미 FTA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견해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하겠다. 

앞서 설명한 치안관련 지표들 역시 설문조사자료에 근거하므로 결과가 지나치게 주관

적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업인들의 인식이 좋지 못해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은 폭력적인 노조의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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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과 조직범죄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이해

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치안경쟁력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제4절  산업정책연구원(IPS)의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12) 

한국의 산업정책연구원(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or IPS)은 

세계경쟁력연감이나 글로벌경쟁력보고서와 같이 해외에서 연구․발표되고 있는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들이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고 연구방법이 부적절하며 선진국 위주의 관

점에 치우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IPS는 2001년도

부터 국가경쟁력연구원(NaC)과 공동으로 Porter 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근간으로 

한 9-펙터 모델을 발전시킨 이중더블다이아몬드(Dual Double Diamond, DDD) 모델

을 기반으로 66개국의 경쟁력을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

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도에 23위를 기록해 전년도 대비 한 단계 하락

하였다.    

IPS의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는 한 국가의 경쟁력 구성요소를 9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

를 다시 23개 하위부문으로 나눈 다음 총 275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한다. <표 7>은 9

개 주요부문과 23개 하위부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치안 관련 지표는 관련 및 지원산업 

부문의 생활환경 부문을 구성하는 10개의 지표들 가운데 신변안전(Personal Security)

과 사회안전프로그램(Social Security Program) 등 두 가지가 있다.13) 우리나라의 

2007년도 종합 순위가 23위로서 전년도 대비 1단계 하락한 것에 비해 생활환경 부문은 

전년도 대비 9단계나 하락한 37위를 기록하여 치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12) IPS의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IPS 홈페이지(http://www.ips.or.kr/)를 참고하였음.

13) 기타 생활환경 지표에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생활비(Cost-of-Living), 

신 하이테크 산업(New High-Technology Industries),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삶의 질

(Quality of Life), 세계화(Globalization), 국가 문화(National Culture), 혁신과 창의성

(Innovativeness & Creativit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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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표 7> IPS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물적요소

생산요소조건
에너지 자원

기타 천연자원

시장수요조건
시장의 크기

시장의 질

관련 및 지원산업

교통․물류

통신

금융 및 주식시장

교육

과학기술

클러스터 발전

생활환경

경영여건

전략 및 구조

글로벌 마인드

기업문화

해외투자

인적요소

근로자
양적 규모

질적 경쟁력

정치가 및 행정관료
정치가

행정가

기업가
개인 역량

사회 기반

전문가
개인 역량

사회 기반

기타 기회요인

IPS도 역시 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표를 평가하는데, 137개 지표

는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UN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138개 지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105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실시되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특히 설문조사에 있어 평가

대상도시의 일관성 있는 조사를 통해 설문자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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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MD15)   

(조사국 수)

29

(61)

29

(61)

32

(55)

31

(55)

27

(55)

32

(55)

29

(55)

31

(55)

WEF16) 

(조사국 수)

23

(75)

21

(80)

18

(102)

29

(104)

19

(117)

23

(125)

11

(131)

13

(134)

IPS17) 

(조사국 수)

22

(66)

24

(66)

25

(66)

25

(66)

22

(66)

22

(66)

23

(66)

22

(65)

안 관련 지표가 모두 설문에 의존하고 있고 그 대상 역시 기업인들 위주여서 IMD와 

WEF가 가지는 문제점과 유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제5절  국가경쟁력 지표 소결 

이상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 WEF, IPS의 국가경쟁력 개념정의 및 

측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2001년도 이후 이들에 의해 평가된 한국의 국가

경쟁력 변화추이를 종합해보면 <표 8>, <그림 1>과 같다. 각 평가기관별로 조사대상국의 

수와 조사내용이 다르므로 등위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나 대략 10위에서 30위 사이를 오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치안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37위(IPS, 2007), 27위에서 

50위14)(WEF, 2007) 등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치안경쟁력이 정말로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아서 일수

도 있지만, 연구방법상 문제 때문에 실제보다 저평가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8>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14) WEF의 치안관련 4배 부분의 순위는 경찰서비스 신뢰도 27위,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 

40위, 조직범죄 50위,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 78위이다. 테러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주 담당기관

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경찰의 치안경쟁력 지표로는 다소 부적절하다.

15) 2001, 2002년도는 6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고 2003년도 이후 결과는 IMD가 2006년

에 조사국을 55개국으로 조정하면서 조정된 결과이다(경제정책비서관실, 2007). 2008년도 조사

에서는 전년도보다 2단계 하락한 31위를 차지했다(아시아경제, 2008. 5. 15).

16) 134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8년도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2단계 하락한 13위를 기록했다(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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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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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순
위

IMD WEF IPS

위에서 이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의 지표들이 한 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가장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치안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사용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안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기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에 근거

하여 평가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조사 (Crime Victim Survey)가 경찰관

서의 공식 범죄통계자료에 비해 실제 범죄 현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지지만 설문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경영인인데 문제점이 있다. 즉,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기업인들

의 평가를 전 국민의 평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위와 유사한 문제이지만, 기업경영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들의 치안상

황에 대한 편의(bias)가 평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선진국이 아닌 경우 국가권

력의 부패가 심하고 따라서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도 커 대체로 낮은 평

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는 선

진국으로 평가 받을 만 하지만 각종 제도를 포함한 정부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인들뿐만 

제신문, 2008. 10. 9). 

17) 65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8년도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1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아시아

경제, 200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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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지표들은 치안활동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안활동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범죄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치안

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쓰이는 범죄사건의 발생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치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and Travis, 

2002) 사용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각 평가기관들의 측정지표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를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WEF의 

지표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이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IMD의 지표에는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이나 경찰서비스의 신뢰도 등은 담겨있지 않다. 

사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수백 개 문항 중에 3-4개의 설문문항으로 국가의 치

안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치안관련 지표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질문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는 하나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자료를 혼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경쟁력 조사기관들이 치안관련 지표조사의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보

다 정치한 치안경쟁력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설문대상자의 선정과 지표의 제정

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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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식범죄통계와 피해자조사

제1절  공식범죄통계

1. 현 황

경찰기관의 업무수행이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많은 연구(Bayley, 1996; 

Kelling, 1996 Moore and Braga, 2004)에서 경찰의 범죄통제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

이라고 보고 있으며, 범죄통계(crime statistics)를 활용하여 이를 측정하도록 권고한다

는 점은 이미 상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세계 각국의 치안경쟁력을 비교함에 있어 가

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로서 공식범죄통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범죄통계 자료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식범죄통계자료를 직접 구하기 보다는 국제연합

(유엔, UN) 등 국제조직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는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이용해

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각국의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작업자체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2차 자료의 이용은 그러한 어려움을 대폭 줄여준

다. 또한, 유엔에서는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간 범죄율 비교와 범죄율 변화경향 연구

를 위해 범죄자료를 포함한 표준적인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각 국에 배포하고 가능한 이 표준에 따르도록 독려하고 있어(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 지

침, 유엔, 2003)18) 수집된 자료의 질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따로 각 국의 공식범죄통

계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간 범죄율 비교를 위해 사용되어 온 자료는 주로 네 가지였는데, 인터폴

(Interpol)에 의한 공식범죄통계 조사, 유엔의 범죄경향 및 형사정책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사 및 국제범죄피해조사(ICVS), 그리고 유엔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한 살인사건

자료 조사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수년 간 비교적 많은 나라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 

18)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http://unstats. 

un.org/unsd/publication/SeriesF/SeriesF_89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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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발표해왔다. WHO는 매년 죽음에 관한 조사를 통해 살인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며, ICVS는 국민면접을 통해 경찰에 보고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범죄와 범죄두려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폴과 유엔의 공식범죄통계 조사만이 각 국

의 경찰에 의해 보고된 범죄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인터폴에서 2005년

도부터 더 이상 경찰자료를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지금은 유엔의 자료만이 각 국의 

경찰의 범죄통계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소스가 되었다(Rubin et al., 2008). 

따라서 이 장에서는 UN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공식범죄통계를 위주로 2차 자료가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간 치안경쟁력의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지표로써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유엔 범죄 조사

가. 개 관

현재 유엔에서는 세계 각국의 범죄경향과 이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유엔 범죄경향 및 형사사법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사’(The United Nations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이하 

유엔 범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70년대 초반 유엔총회 결의안에 의해 

시작되어 시행초기에는 5년 주기로 실시되다가 1995년 6번째 조사부터 2년마다 한 번

씩 실시되고 있다.19) 현재 제 11차 조사(2007-2008년)가 진행 중이다.20) 조사 업무

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하고 있는 유엔 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 의해 주관되고 있는데, UNODC가 각 유엔 회원국(2008년 현재 

192개국)의 외교부에 조사도구(설문지)를 배포하면 각 국의 외교부가 다시 통계청이나 

내무부와 같은 각 국내 범죄통계 담당기관에 보내어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Rubin et 

al., 2008), 평균 70여 개국이 조사에 응하고 있다. 

19) 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지만, 매 조사마다 2년간의 응답을 각각 요구한다.

20) 1․2차 조사: 1970-1980 / 2․3차 조사: 1975-1986 / 4차 조사: 1986-1990 / 5차 조사: 

1990-1994 / 6차 조사: 1995-1997 / 7차 조사: 1998-2000 / 8차 조사: 2001-2002 / 9차 

조사: 2003-2004 / 10차 조사: 2005-2006 / 11차 조사: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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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범죄 조사의 목적은 범죄와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세계

적인 범죄 동향을 파악하거나 국가간 범죄처리과정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용이하

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나 국가군, 또는 세계 단위에서의 정책결정의 효과

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조사는 각 국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죄통계 입력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자극제 역할을 하

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의 연구자들이 이 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다(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 

지침, 유엔, 2003). 

나. 조사 내용 및 활용방안 

유엔 범죄조사는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경찰 보고뿐 아니라 검찰, 법원, 교정 등 형사사

법시스템을 이루는 주요 기관들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2001년에 실시된 제 7차 조사

(1998-2000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21) 경찰 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에는 경찰관의 수(성별), 경찰 예산, 총 범죄 건수(죄종별), 초범자 수(죄종별), 총 범

죄자 수(성인범/소년범 구분, 성별 구분) 등 활용도 높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표 10 및 부

록 참조). 범죄건수의 경우, 범죄사건을 살인(살인, 살인미수, 총기관련살인, 총기관련살인

미수, 과실치사), 폭행(단순폭행, 가중폭행), 강간, 강도, 절도(소액절도, 다액절도), 자동

차절도, 주택침입/침입절도와 같은 전통범죄 외에도 사기, 횡령, 마약, 마약밀매, 뇌물/부

패, 유괴, 인신매매, 밀입국, 위조화폐, 조직범죄22) 등 다양한 범죄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

기 때문에 한 국가의 범죄현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21) 2008년 초에 실시된 제10차 조사(2005-2006년) 등 여타 최근의 조사 내용들과 큰 차이가 없다. 

22) Intentional Homicide, non-intentional homicide, assault, rape, robbery, theft, motor 

vehicle/automobile theft, housebreaking/burglary, economic fraud, embezzlement, 

drug-related crimes, drug trafficking, bribery and/or corruption, kidnapping, human 

trafficking, smuggling of migrants, counterfeit currency offenses, participation in 

organized crimi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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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조사 내용*

경찰

▪경찰관 수 (성별)

▪총 예산 

▪범죄 건수 (죄종별 건수)

▪혐의를 받거나, 체포되거나, 경고받은 자 수 (죄종별)

▪초범자 수 (죄종별)

검찰

▪검사 수 (성별) 

▪총 예산 

▪기소된 자 수 (죄종별, 성인/소년, 성별)

법원

▪판사 수 (신분별, 성별) 

▪총 예산

▪형사법원에 출석한 자 수 (처분별 : 유죄, 무죄, 기타)

▪유죄판결 받은 자 수 (죄종별)

▪유죄판결 받은 성인 (선고유형별)

▪유죄판결 받은 자 수 (성인/소년, 성별)

교정

▪교도소, 구치소 등을 포함한 교정 기관 수 (성인, 소년기관 구분); 수용 가

능 인원 (침상 수)   

▪교도관 수 (성인, 소년 기관 구분 ; 성별)

▪총 예산

▪일별 수감자 수 (유형별: 재판대기 또는 수형중 등)

▪재판대기 성인 수감자의 평균 구류 기간 (체포에서 확정판결까지 기간)

▪유죄판결 이후 성인의 수형 기간

▪일별 유죄판결 받은 자 수 (성인/소년, 성별)

▪일별 집행유예자 수 (성인/소년)

▪일별 가석방자 수 (성인/소년)

<표 9> 유엔 범죄경향 및 형사사법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사의 통계정보 목록

* World Bank의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100,000당 수치도 함께 제공함

유엔 범죄조사에서는 죄종별로 범죄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유엔에서 제공하는 각 

국가의 인구수를 이용하면 국가의 전체 범죄율은 물론 범죄종별 범죄율을 계산할 수 있

으며, 1970년부터 축적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범죄율의 증감을 파악할 수도 

있다. 범죄율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 시점에서 국가간에 횡단적으로 비교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범죄에 대한 정의, 신고행태, 처리 및 저장 행태 등이 상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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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범죄율의 증감은 그 타당도가 매우 높아 국가별 통계관리특

성에 관계없이 상당히 정확한 비교를 가능케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범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범죄율과 범죄증감율을 모두 계산하여 치안경쟁력 측정의 지표로 활용

하고자 한다. 

또한, 각 유엔범죄조사에서는 경찰이나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최초의 공식적 접촉을 한 

자 즉, 범죄별로 혐의받은 자, 체포된 자, 그리고 경고를 받은 자의 수를 집계하고 있다. 

한국의 개념으로 보면 검거율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유엔에서는 이것이 혐의자를 포함하

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소제목도 특정범죄의 혐의자 (suspects)수라

고 하고 있어 이를 검거율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자료를 검거율의 대체

해 사용한다고 해도 한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치안경쟁력 자료로 쓰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한국의 경찰은 범죄사건의 발생은 물론 검거율이 경찰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 

통계를 일부 조작해서라도 검거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탁종연, 2006; 탁종연, 

2007). 살인사건의 검거율이 100%가 넘는다든지, 절도의 검거율이 40%를 초과하는 

것은 외국 경찰이나 범죄학자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유엔의 혐의자 수 자료는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작용의 효율성도 경쟁력의 한 지표로서 측정하고자 하는바, 경찰에 

대한 투자의 지표로서 인구 10만 명에 배정된 경찰관수나 경찰예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유엔 조사 자료에 있는 경찰관 수와 경찰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

하여 이 두 가지 지표들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 

UN에서는 범죄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23) 현재 

2003년에 실시된 제 8차 조사(2001-2002년)까지의 결과는 모든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2005년에 실시된 제 9차 조사(2003-2004) 자료는 살인건수만 공개되어 있는 상

태이다. 그 이후 조사 자료는 현재 유엔 마약․범죄국에서 자료를 정리 중에 있다.24) 

23) 자료는 유엔 마약․범죄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unodc.org/unodc/ 

en/data-and-analysis/Eighth-United-Nations-Surveyon-Crime-Trends-and-the-Operations- 

of-Criminal-Justice-Systems.html. 

24) 우리나라의 10만 명 당 살인율은 2003년 2.19건(총 1,038건), 2004년 2.20건(총 1,041건)이

었다. 아울러 2003년 실시된 제 8차 조사(2001-2002년)에서는 검찰과 교정 자료만 보고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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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통상 각종 연구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최근 자료들도 곧 공개될 것으로 사료되

며, 그렇다면 치안경쟁력 조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 문제점

유엔의 범죄조사는 표준화된 설문 양식을25) 사용하여 진행하기는 하지만, 수집된 자

료를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나라마다 통계를 수

집하는 절차와 기준이 달라 자료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한 국가 내에서도 기관끼

리 서로 상충되는 응답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자료

수집 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에 보고되는 자료는 국제사회에 공개

되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 즉, 범죄 현실과 보고되

는 자료 사이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원국의 응답율

이 3-40%에 머무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점이 원인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1년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등 참여가 저조했으나, 한국 경찰이 주관하여 치안경쟁력

조사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참가할 것임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셋째, 유엔 범죄조사는 경찰이 수집하는 공식범죄통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경찰이 기록하지 않는 범죄는 기록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

다. 실제 발생했지만 공식통계에는 누락되는 암수범죄는 각 나라의 법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전체적인 비율이 다를 뿐 아니라, 죄종별로도 그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

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전체 범죄의 신고율이 22%수준으로 낮을 뿐 아니라(장준오, 2000), 절도나 성범죄 

등에서는 특히 누락비율이 높아 다른 나라의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26)

을 뿐 경찰을 포함한 다른 분야의 자료는 보고되지 않았다.

25) 설문 양식은 유엔 마약․범죄국 홈페이지(http://www.unodc.org/unodc/index.html)에서 다

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부록에 경찰부분에 대한 설문 내용만을 따로 첨부하였다. 

26) 2000년 세계범죄피해조사결과 한국에서 성범죄의 신고율이 불과 5%선이며 주거침입절도 36%, 

강도 31%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준오, 2000). 더욱이 경찰은 절도사건들에 대하여 통계를 

누락하는 비율이 높아(탁종연, 2006), 한국의 절도 검거율은 40-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도의 검거율이 국제적인 기준(15%선)에서 보면 지나치게 높아 일본에서는 한국의 범죄

통계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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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종연, 2006). 따라서, 범죄통계를 비교할 때는 살인이나 자동차절도27)와 같이 암수

범죄비율이 낮은 범죄에 집중하거나,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등을 

활용하여 암수범죄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넷째, 유엔의 설문양식에서 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는 하지만, 나라마다 범죄에 

대한 세부적 법률적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동

일한 행위가 어떤 나라에서는 상해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폭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 달라 해결되기가 쉽

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식통계자료를 제출하는 나라들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이

들 나라 대부분이 중․선진국이어서 이론 형성과 비교 연구에 한계가 있다 (형사사법통

계시스템 개발 지침, 유엔, 2003). 

본 연구에서는 범죄율 자체보다는 범죄율의 증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치안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며, 그럴 경우 위에서 지적한 문제로 인해 본 연구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마지막 문제점, 즉 주로 중․선진

국에 국한된 적은 수의 표본 문제는 유엔 범죄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어 의문을 갖

게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0>은 지금까지 실시된 유엔 범죄 조사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제 8차 조사

에서 가장 낮은 34.5%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제 4차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61.6%의 

응답률을 보여 편차가 약 27%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응답률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응답률이 40%에 못 미

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수로 살펴보면 약 70여 개국의 자료가 활용 가능해 보인다

(Rubin et al., 2008). 

27) 자동차절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세계적으로 신고율이 

높다. 한국의 경우에도 신고율이 74%로 전체 조사대상 범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준

오, 2000). 또한 93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된 한국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자동차절도 신고율은 

50-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선 외, 2006). 



44  治安論叢(第25輯, 2009)  

<표 10> 유엔 범죄 조사에 대한 회원국의 응답률       

조 사 조사 기간 조사 년도 회원국 수*
응답한 국가

수 %

1차 1970-1975 1978 149 72 48.3

2차 1975-1980 1983 157 88 56.1

3차 1980-1985 1988 159 93 58.5

4차 1986-1990 1992 164 101 61.6

5차 1990-1994 1996 184 103 56.0

6차 1995-1997 1999 184 83 45.1

7차 1998-2000 2001 189 92 48.7

8차 2001-2002 2003 191 66 34.5

9차 2003-2004 2005 191 75 38.7

그런데 이 응답률에는 큰 지역적 차이가 있다. <표 11>에 나와있듯 사회경제적으로 발

전한 나라가 많은 북 아메리카와 유럽은 응답률이 높은 반면, 다른 지역은 응답률이 현

저히 떨어진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국가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HDI (Human 

Development Index)가 응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 따라서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들의 응답률을 높이는 것이 범죄율을 포함한 각종 사회경제적 지

표의 국제적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Rubin et al., 2008). 다행히

도 본 연구의 목적이 국제적 경향의 파악보다는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 없이 접근 가능한 나라의 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록 

40%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이지만 70여 나라의 자료가 활용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도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28) 사실, 이번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거의 이들 중

진국 이상의 국가이므로 유엔의 범죄조사를 활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28)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응답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전술한대로 나라마다 범죄

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다르거나 표준화된 구분 기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Rubin et 

al., 200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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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유엔 범죄 조사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2001-2002 조사)

지  역 회원국 수*
응답한 국가

수 %

아프리카 53 7 13.2

아시아 45 13 28.8

유럽 44 31 70.5

라틴 아메리카 32 10 31.2

북 아메리카 3 3 100.0

오세아니아 14 2 14.3

전 지역 191 66 34.5

3. 인터폴 범죄 조사

인터폴 범죄 조사가 비록 200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폴

은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국제경찰조직으로서 범죄자료 수집 방식이나 응답률 등

에서 유엔 조사와 차이가 있어 간단하게나마 그 활용가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인터폴 범죄 조사는1950년부터 시작되어 1992년까지 2년마다 실시되어 오다가 1993년

을 기점으로 2004년도까지 매년 실시되었다. 유엔의 조사와 인터폴의 조사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범죄 유형별로 표준화된 정의를 사용되지만 인터폴 조사는 해당국의 

정의에 따른다는 것이다. 즉, 해당국의 공식범죄 통계를 가감 없이 인터폴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29) 따라서 인터폴의 정의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인터폴 조사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유엔조사와 마찬가지로 편차가 크고 최근 감소하는 경향

이 있었다(<표 12> 참조).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와 응답할 가능성 간에도 유엔 조사와 마찬가

지로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된다(Rubin et al., 2008). 

많은 나라들이 유엔과 인터폴에 모두 보고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유엔에만 보고를 하

고 또 다른 일부는 인터폴에만 보고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인터폴 자료가 비록 과거자

료에 국한되지만 유엔 자료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2002년도 

29) 따라서 범죄유형별 응답률이 유엔 조사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Rubin et al., 200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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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인터폴 범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37개국은 유엔과 인터폴 양 기관의 조사에 응

답을 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국은 유엔 조사에만 응답을 했고 

<표 12> 인터폴 범죄 조사에 대한 응답률

조사 년도 회원국 수*
응답한 국가

수 %

1959-60 64 54 84.4

1961-62 79 68 86.1

1963-64 89 68 76.4

1965-66 95 75 78.9

1967-68 100 58 58.0

1969-70 105 75 71.4

1971-72 111 71 64.0

1973-74 117 60 51.3

1975-76 122 47 38.5

1977-78 126 58 46.0

1979-80 127 73 57.5

1981-82 133 50 37.6

1983-84 135 83 61.5

1985-86 138 120 87.0

1987-88 146 86 58.9

1989-90 150 93 62.0

1991-92 158 96 60.8

1993 174 80 46.0

1994 176 96 54.5

1995 176 93 52.8

1996 177 112 63.3

1997 177 115 65.0

1998 177 114 64.4

1999 178 95 53.4

2000 178 80 44.9

2001 179 73 40.8

2002 181 67 37.0

2003 181 79 43.6

2004 182 61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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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은 인터폴에만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범죄유형별 통계

는 나라마다 정의가 달라 사용할 수 없겠지만, 인터폴에만 응답한 28개국의 전체 범죄율

에 관한 자료는 유엔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범

죄율 증감 분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현재 유엔에서도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인터폴에만 보고하던 나라들이 유엔 범죄 조사에 응한다면 응답

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ubin et al., 2008). 

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식범죄통계 자료가 치안경쟁력의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운

데 하나인 경찰의 범죄통제(crime control)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에 대해 공식범죄통

계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범죄조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의 범죄조사

는 표준적인 범죄의 정의를 담은 설문지를 통해 죄종별 총 범죄사건수, 경찰관 수, 경찰

예산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치안당국의 범죄통제능력과 효율성 

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유엔의 홈페

이지와 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기 때문에 치안경쟁력 평가자료로서 뛰어난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엔의 범죄조사자료를 활용하는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먼저, 유엔 범죄조사의 응답률이 40% 이하로 낮은 편이므로 전세계 국가를 대상

으로 한 치안경쟁력 평가자료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

도 통상 선진 60여 개국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의 국가경쟁력 상대국가는 거의 

모두 유엔조사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다 중

요한 문제는 각국의 범죄통계가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범죄에 대한 해석의 차이, 통계수집절차와 기준이 다름, 그

리고 시민들의 범죄신고율과 경찰의 기록율의 차이로 인해 통계자체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범죄를 비교하기 보다는 이러한 우려가 상대적으

로 적은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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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절도 등 범죄의 해석차이나 암수범죄의 비율차이가 적은 범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엔의 범죄자료는 이러한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치안경쟁력 평가를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세계 70여 국가의 공식 범죄율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범죄

증감율은 범죄율 자체보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 활용 가치가 크다 하겠다. 또한, 경찰

관의 수나 경찰의 예산자료는 경찰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범죄피해조사

1. 범죄피해조사와 치안경쟁력 평가

한 나라의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공식범죄통계 외에도 범죄피해조사자료가 

자주 쓰인다. 따라서 치안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조사의 실태를 알아보고 실

제로 활용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

란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일반시민들에게 일정기간 경험한 범죄피해 경험

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을 설문하는 것이다(Doerner and Lab, 2002). 이 조사는 

공식범죄통계가 가지는 한계, 특히 신고되지 않은 범죄의 측정누락을 극복하기 위해 개

발된 것으로, 1960년대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약 60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30)(Groves and Cork, 2008).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도구로서 많은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암수범죄(dark figures of crime) 즉 신고되지 않는 범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범죄통계보다 더 정확한 범죄율을 측정할 수 있다(Cantor and Lynch, 

2002). 사실 암수범죄의 비율이 생각보다 크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식

범죄통계만으로는 정확히 범죄현상을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31) 또한 

30) 한국의 경우에는 1992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약 3년 주기로 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지선 외, 2006).

31)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범죄신고율은 통상 절반이 넘지 않고, 성범죄와 같이 범죄피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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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조사를 이용하면 국민들이 치안 서비스로 인해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고, 또한 

치안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조사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조사를 경찰기관의 업무수행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 법무부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에서는 매 6개월마다 전국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를 실시

하는 외에, 각 경찰기관별로 자신들의 업무평가를 시민들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으

로 NCVS를 약간 수정한 지역사회조사(Community Survey)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Weisel, 1999). 

사실 국가경쟁력평가기관들의 치안분야 조사도 넓게 보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피해조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인을 설문대상으로 한정하고 

일반인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가 있다. 국가 간 치안경쟁력을 완

전히 비교하려면 여러 국가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범죄피해조사(ICVS)

세계 각국의 범죄실태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국제연합(UN)에서 1989년부터 3-4년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범죄피해조사 

(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 or ICVS)이다(Nieuwbeerta, 2002). 이 조

사는 이제까지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78개국 32만여 명을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ICVS, 2008). 이 조사에서는 국가전체 또는 대상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절도, 강도, 성범죄, 폭력 등 개인적인 범죄 등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치안상황에 대한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조사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조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환경과 표본 크기 등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Lynch, 2002). 이하에서는 

체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율이 6%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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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VS가 국가간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부내용

과 특징,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다.  

3. 국제범죄피해조사의 내용 및 활용방안

국제범죄피해조사는 유엔국제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기관(Unite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or UNICRI)가 주관하여 전세계 약 70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범죄피해 실태, 범죄에 대한 두려

움 등 범죄에 대한인식, 그리고 경찰에 신고여부와 경찰에 치안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UNICRI, 2008). 

설문의 초점은 범죄피해의 실태인데, 조사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강도, 절도(차량절도, 

차량부품/물품절도, 차량손상, 오토바이절도, 자전거절도,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성

폭력, 폭력/상해/협박, 소비자 사기, 부패 등 주로 국민들이 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전통적 범죄들이다.    

국제범죄피해조사의 특징은 동일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각 나라의 시민들에게 자국어

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질문하는 것이다(장준오, 2000). 따라서 조사결과의 비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유엔에서 수행하는 범죄조사의 경우, 각국에 동

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범죄통계의 수집절차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하기 곤란했다는 점에 상기해 비교해 볼 때, 범죄(피해)율을 비교산정하기 위해

서는 ICVS의 결과가 유엔범죄조사 보다 우월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물론, 각 나라별로 

시민들이 국제범죄피해조사에 자신의 범죄피해 경험을 사실대로 응답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비교자료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임에 틀림

없다. 조사자료도 UNICRI의 인터넷 페이지32)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무료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국제 치안경쟁력 연구에서 ICVS에서 조사한 강도, 절도, 

성폭력, 폭력. 상해. 협박 등 4가지 전통범죄의 실태를 범죄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소비자사기와 부패는 경찰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범죄로 보

32) 인터넷 주소는 http://www.unicri.it/ wwd/analysis/icvs/data.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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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기 때문이다. 유엔의 나라별 인구통계와 합하여 각 범죄별로 인구 10만 명 당 얼

마나 이러한 범죄를 경험했는지를 비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주거지역에 대한 안전도 평가 등도 같은 문항을 통해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있으

므로, 매우 귀중한 치안경쟁력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국제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 

ICVS는 나라간 치안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매우 적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

태에서는 그 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참여대

상국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통상 4년에 한번 정도 실시해왔으며,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2004/2005년에도 30개국, 33개 도시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

(UNICI, 2008). 한국의 경우, 2000년 서울 한 도시만이 이 조사에 한차례 참여했기 

때문에 더욱 더 비교하기 곤란하다. 향후, 한국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이 조사에 참여한다면 좋은 비교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

서는 이용 불가능한 자료이다.  

또한 ICVS는 범죄피해조사로서의 일반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범죄피해조사는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평

가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예: Mastrofski, 1996: 210). 사실 성별

이나 나이대별로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와 범죄피해의 위험도는 정반대인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평가도 매우 주관적이

다. 예를 들어, 촛불시위가 특정그룹에게는 자유의 표현일 수 있고, 다른 그룹에게는 무

질서와 불법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평가를 순전히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한다면 경찰의 객관적 활동이나 구체적 경험보다는 평가자 들의 기대치와 

선입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범죄피해조사는 시민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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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통상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까지 부수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조

사는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범죄피해와 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인식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안경쟁력 지표에 포함해야 할 주요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특히 UN에서 실시하

고 있는 ICVS는 여러 선진국가에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비슷한 설문대상자를 선

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설문대상 범죄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율이

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비교하기에 

매우 적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수립하고자 하는 치안경쟁력지표에서는 이 ICVS의 결과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조사에 응하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고, 특히 한국이 2000

년에 1회 참가한 이후 참가하지 않고 향후 계획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하는 치안경쟁력 조사에서는 기존의 ICVS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국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를 위한 표준지표 연구 53

제5장  새로운 치안경쟁력 지표의 모형

제1절  개 설

이제까지 경찰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연구의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왜 기존의 국가경쟁

력 평가기관들에서 실시하는 치안지표나 국제기구의 범죄통계조사들이 나라간 치안경쟁

력을 비교함에 있어 부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치안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평가도구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인들만을 대상으로 수집한 주관자료를 이용하는 데서 벗어나 표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관자료와 객관자료를 적절히 이용하며, 다양한 복수의 지표를 사용

하여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의 효과적 업무수행 능력

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세부지표들을 제시하고, 각 평가영역에 대한 가중

치 부여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평가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

정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제2절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및 지표

경찰의 업무수행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활동의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가, 즉 평

가내용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몇몇 학자들은 경찰기관의 효과적 

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업무분야를 제시한 바 있

으며, 이들의 업무평가 분야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Moore and 

Braga(2003)가 제시한 내용은 Bayley(1996)가 제시한 객관지표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Kelling(1996)이 열거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Moore와 Br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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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한 평가영역에, Bayley가 추가적으로 제시한 주관적 지표를 보완한다면 현 단계

에서 가장 완전한 평가지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Bayley의 지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표 중 상당수가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라는 특정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소규모 경찰관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가단위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는 지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예: 해결

된 지역사회 문제 회수). 새로 제시할 치안지표에 Moore와 Braga가 제시한 경찰관서의 

재정적 자원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인 사용은 제외 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에 대해서는 평가요소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재정자원 사용은 다른 정부기관

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대신 Bayley가 제시한 간접지표 

즉,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추가함으로써 지표의 완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표 13>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및 측정지표

대 영역 세부 영역 측정 지표

안전과 

보안증진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Reduce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살인율

▪자동차절도율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Reduced Fear / Enhance 

Security)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Guarantee safety in public 

spaces)

▪교통사고율 

▪공원/교통수단에서의 안전도 

▪무질서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정한 

법집행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 (Use force and 

authority fairly)

▪공평한 경찰서비스 제공

▪부패통제

▪지나친 공권력 사용감축

▪인식된 합법성

고객

서비스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Satisfy customer demands 

/ Achieve legitimacy with 

those policed)

▪신고자 만족

▪피단속자로부터 합법성 인정

경찰작용

효율성
경찰력 대비 범죄대응 능력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총 국가예산 대비 경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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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치안경쟁력 평가영역과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치안경쟁력을 (i) 안전과 보안증진, (ii) 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 (iii) 고객 

서비스, (iv) 경찰작용의 효율성 등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이를 다시 범죄와 범

죄피해 감소,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경찰력과 경찰권

의 공정한 사용,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경찰력 대비 범죄대응 능력 등 여섯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각 영역은 하나에서 네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바, 총 14개의 지표가 직접적인 측정 대상이 될 것이다. 

제3절  가중치 부여 기법

1. 가중치 부여의 필요성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세부 평가영역들을 보여주는데, 현재로선 

각 영역마다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된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영역과 조사자료의 

특성(공식자료 또는 설문)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층분석절차(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기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그림 2>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 세부영역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경찰력 대비 범죄대응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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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쟁력의 각 세부 영역들이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문화, 정

치체제, 정책방향 등이 상이하여 세부 영역들 간에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가

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계에서는 여러 지표들간의 가중치를 정하는 방

법에는 계층분석절차(AHP) 기법, 요인분석(또는 주성분분석)의 적재량이나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조병인, 2005).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비교적 근래에 개발되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AHP 기법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AHP 기법을 이용한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가중치부여 방법

AHP 기법은 Thomas L. Saaty(1980) 교수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는데, 이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평가요소들을 쌍대 비교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평가요소가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윤재곤, 1996; 조병인, 

2005에서 재인용). AHP를 적용할 경우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에 의한 일방적 가중치 산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

을 종합하여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결과의 도출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AHP 기법은 평가의 목적과 수단(평가 구성요소)을 계층적으로 연결시켜 주며, 복수

의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를 동시에 고려하기보다는 두 개씩 짝을 지어 이원비교를 하게 

함으로써 평가하려는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을 명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해 준다. 또한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할 때 일관성 정도(consistency 

ratio)를 알려주어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수정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김정호 외, 

2002; 조병인, 200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가중치부여를 위해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세부 영

역들에 대해 AHP 설문을 만들어 보면 <표 14>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응답자들은 

먼저 A요인으로 지정된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영역과 B요인으로 지정된 “두려움 감소 

및 안정감 증진”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게 된다. 만일 응답자가 A(범죄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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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감소)가 B(두려움감소 및 안정감 증진)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A

요인에게 9점을 부여하고, A와 B가 동등하다면 A와 B에 1점을 주게 된다. 반대로, B

가 A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B요인에 9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를 진

행한다. 같은 방식으로,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영역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영역

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계속해서 두 영역들의 쌍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게 한 다

음, 각 영역별로 배정된 점수의 합을 계산한다. 이 때 모든 영역이 받은 점수의 총합에서 

각 영역이 받은 점수의 비율이 그 영역의 가중치가 되며, 따라서 각 영역의 가중치의 합

은 1이 되게 된다. 이와 같이 측정하면, 받은 점수가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이 가장 중

요하게 평가되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치안경쟁력을 평가할 때에는, 이와 같이 평가영역의 값에 영역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

산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그림 2>와 같이 모든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에서 벗어나 각 영역의 중요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보다 타당도 높은 치안경쟁력 평가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두 나라가 얻은 14개 지표의 총 합이 동일한 경우에도 

가중치가 높은 영역의 지표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더 높은 치안경쟁력을 인정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 참여자들의 의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표 14> 치안경쟁력 평가영역의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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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중치 분석 기법은 설문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국가간 비교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국가군별로, 

예컨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달라 특정 국가군에 속하

는 나라들의 수가 전체 국가 수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해당 국가군의 의견이 상대

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어 그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은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에 큰 가치를 두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은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특정 년도 조사

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을 경우 선진국들은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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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큰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동 영역에 높은 가중치마저 받게 되어 선진국들

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적시되는 경우, 즉 

특정 국가군의 영역별 선호도가 다르고 또한 조사에 참여한 나라들의 특성이 한 쪽 국가

군으로 치우쳐져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국가군별로 따로 가중치를 계산하

여 평가하면 특정 국가가 해당 국가군내에서 차지하는 치안경쟁력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부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국의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양식의33) 맨 뒷부분에 위 <표 14>를 첨부하여 응답하

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제4절  평가방식 : 측정의 세부사항

1. 범죄율(crime rates)

평가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은 경찰의 범죄와 범죄피해의 감소, 혹

은 범죄통제이다. 경찰의 활동이 이런 범죄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범죄학자들34)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Bayley, Moore, Kelling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는 경찰활동은 범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전제하에 범죄

율을 평가요소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범죄와 범죄피해의 감소는 통상 공식범죄통계의 범죄율(crime rates)을 통해 조사한

다. 즉, 인구 100,000만 명당 발생한 범죄사건 수를 계산한 범죄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범죄율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장단점

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나라 경찰기관의 공식범죄통계를 통해 범죄율을 확

33) 설문 대상 및 인원은 6장 참고. 

34) 이들 회의론자들은 범죄의 증감은 경찰의 활동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 또래 집단, 가족 등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예: Gottfredson and Hirschi, 1990). 하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은 

경찰의 활동은 분명히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범죄에 초점을 둘 

때 그러한 영향을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Kelling, 1996).



60  治安論叢(第25輯, 2009)  

인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경찰기관은 공식범죄통계를 수집․발표하고 있으며, 한

국의 경우에도 경찰의 ‘범죄통계’나 검찰의 ‘범죄분석’에서 죄종별 범죄사건 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공식범죄율을 그대로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

보다도 각 나라별로 범죄에 대한 개념이 상이할 뿐 아니라, 공식통계 기록관행, 범죄신고

율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Interpol에서도 이유로 각국의 공식

범죄율 비교를 포기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범죄율을 조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국제기구에서 수집한 범죄통계자료를 제2차 자료

로서 다시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국제범죄율 비교자료는 유엔의 범죄조사

(The United Nations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와 국제범죄피해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그리고 세계건강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or WHO)의 세계 연간 

건강통계 (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s)가 있다. 앞장에서 유엔의 ICVS가 범

죄율을 비교평가하기에 표준화된 문항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범죄의 피해경험은 물론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치안경쟁력 지표로서 적절한 자료임에 분명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조사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가 너무 적어 현재로서는 사용하기 어

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세계건강기구의 세계 연간 건강통계도 치안경쟁력 자료로 사용

하기 부적합하다. 무엇보다 여기서 오직 살인(homicide)의 통계만을 수집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현재 이용 가능한 것은 자료는 유엔의 범죄조사뿐이다.  

이미 앞 장에서 유엔의 범죄조사가 동일한 범죄개념을 적용한 표준설문을 이용하여 범

죄율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범죄에 대한 정의

나 암수범죄의 비율 면에서 각 나라별 편차가 적은 범죄인 자동차절도와 살인을 비교대

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의 범죄조사에 의해 조사된 살인율과 자동차절도율을 경찰의 범죄통제활동의 지표

로 사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점이 있다. 먼저 살인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살인의 범

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법률적 정의가 다른 죄에 비해 상대적으

로 유사하기는 하나, 때로는 살인의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다(전돈수, 2007). 예를 들

어, 강간치사나 강도치사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범죄를 시도하다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

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살인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많은 국가에서 살인으로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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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탁종연, 2008). 따라서 이런 점을 분명히 조사한 후에 살인통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활동이 살인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지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살인은 통상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의 감정적 대립의 결과로서 발생하거나, 우

발적인 감정대립의 결과가 지나치게 중하게 나타난 경우 등이 많은데, 경찰의 순찰활동

이나 수사활동이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

찰의 공공질서 유지와 범죄예방 활동은 살인을 포함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Kelling, 1996), 살인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절도의 경우에는 위에서 논의한 문제가 비교적 덜하다. 절도의 경우에도 나라별

로 법률적 정의가 다를 수 는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고 또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술한 바 

있지만, 여러 범죄 중 자동차절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동차절도의 경우에는 피

해구제를 위해서는 보험사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

른 범죄나 절도유형에 비해 시민들의 신고율이 매우 높고 경찰의 기록율도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외교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범죄피해율을 조사할 수 있는지는 검토

해 보면, 그다지 좋은 방안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이들은 보안이 철저한 근

무지와 고급주거지에 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범죄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각 나라의 평균적인 시민들의 범죄피해 경험을 대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피해조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수행될 때까

지는 유엔의 범죄조사 중 살인율과 자동차 절도율 즉, 인구 10만 명당 살인건수 및 자동

차절도건수를 경찰의 범죄통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조사년도 일년의 통계를 바로 사용하기 보다는 직전 2년의 통계를 

포함하여 3년간의 통계의 평균치를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국가가 특정

연도에 통계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정연도의 예기치 못한 변화로 인해 통계치

가 지나치게 증감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통계만을 사용하면 소

실자료가(missing data) 많아지거나 자료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62  治安論叢(第25輯, 2009)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주관적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에게 두려움

의 정도를 직접 설문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복

잡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범죄와 연관시키는 상징 또는 

범죄에 대한 걱정 또는 감정적 반응35)”으로 정의되고 (Ferraro, 1995:8). 범죄두려움

은 통상 “당신은 야간에 당신 동네에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십니

까?”(How safe do you feel or would you feel being out alone in your 

neighborhood at night?) 또는 “당신은 야간에 당신 동네에서 혼자 걷고 있을 때 얼마

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How safe would you feel walking alone at night in 

your neighborhood?)라는 항목으로 측정되고 있다 (Baumer, 1985).

이러한 항목은 자신의 동네에 대해 안전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이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없다. 특히, 경찰활동의 범죄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지역사회순찰활동 등을 통해 범죄두려움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Henig & Maxfield, 1978 Moore & Trojanowicz, 1986; 정승민, 2007).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국제비교하기 위해 가장 좋은 조사방법은 ICVS를 사용하는 것

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곤란하다. 

가능한 대안은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는 것이다. 후술하는 외교관조사를 통해 해당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에게 야간에 도심에 혼자 있을 때(“How safe do you feel or would you 

feelbeing out alone in downtown?”) 또는 야간에 도심에 혼자 걷고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How safe do you feel or would you feel walking alone 

in downtown?”) 질문하고 5점 척도(5:매우 두렵다, 4:두렵다, 3:보통이다, 2:두렵지 

않다, 1:전혀 두렵지 않다)로 측정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인 피해조사와 달리 이웃에서

35) An emotional response ofdread or anxiety to crime or symbols that a person 

associates with crime (Doerner, 1998;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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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려움이 아니라 도심에서의 두려움을 질문하는 것은, 외교관들은 통상 일반인보다 

고급스럽고 안전한 동네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동네를 기준으로 묻는 것이 적당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두려움 수준과 유사한 느낌을 측정하려면, 일반인들도 통

행하는 번화한 도심에서의 느낌을 묻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자기방어(self-defense)행위

를 하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 

장소와 시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할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최인섭․김지

선, 2007). 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을 외교관으로 한정할 때 이들은 통상 보안이 철저한 

근무환경과 주거환경 속에서 머무르며, 위험노출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더욱 신중한 직

업특성상 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Guarantee safety in public spaces) 

공공장소에서의 안전확보는 크게 (i) 안전한 교통환경, (ii) 공원/대중교통/학교 등에

서의 안전, 그리고 (iii) 데모와 행진 등을 포함한 집단상황에서의 무질서 통제 등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 이들 요소는 교통기능, 생활안전기능, 그리고 경비기능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항목은 범죄수사를 제외한 경찰의 기본기능에 대한 측

정요소들인 것이다. 

안전한 교통환경은 경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이 적은 환경을 조성했는지 여

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교통사고의 발생은 교통경찰의 활동 외에도 아니라 도로의 

설계와 관리 그리고 시민의식 등이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교통경찰도 교통단속과 

시민교육 등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한 교통활동을 측

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교통사망사고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부상자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는 경우가(권세혁․탁종연, 

2007)가 있어, 지표를 사망자 통계로 국한하는 것이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에 좋은 

것이다. 현재 OECD와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or IRTAD)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자동차 1만대당 교

통사고 사망자수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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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를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공원/대중교통/학교 등에서의 안전확보는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이

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설문조사도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안전도를 직접

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조사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외교관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들에게 당신 공원이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How 

safe do you feel at parks in downtown?” “How safe do you feel at bus or 

subway in downtown?”)를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교관들은 통상 일반인보다 

좋은 동네에서 주거하므로, 그들 이웃 공원이나 대중교통의 안전감을 묻기보다는 도심에

서의 느낌을 묻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데모와 행진 등 공공무질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또한 외교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에게 주재국 경찰이 데모와 행진을 포함

한 공공무질서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How effective are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in responding to public disorder,including 

demonstration and parade?”)를 질문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Use force and authority fairly)

경찰이 공평하게 경찰력을 행사하는지가(fair law enforcement) 중요한 평가요소이

다. 이 영역도 외교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이 경찰서비스 제공을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provide service fairly?")라

는 질문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통제는 (corruption control)역시 외교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할 수 있

을 것이다. 외교관들 역시 공무원이며 여러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경찰의 부패현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들에게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지 (“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are 

corrupt?”)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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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에서의 지나친 공권력 사용여부(excessive use of force)는 경찰의 잔인성 

(brutality)를 측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교관들에게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이 지나

친 공권력을 사용하는지(“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use excessive force?”)를 질문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된 합법성(perceived legitimacy)은 경찰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교관들에게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활동

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perform legitimately?”)를 질문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고객서비스는 경찰서비스를 요청하는 시민과 경찰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들이 

경찰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그 나라의 

시민들과 법 집행의 대상인 사람들을 설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제간 비교에서는 

그러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항목 역시 외교관

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외교관도 경찰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들도 주재국에 

거주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강도와 절도 등 각종 범죄의 피해를 경험하거나 분실 등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서는 외교관들에게 귀하

는 주재국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Have you ever asked for a 

help to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How satisfied were you with the service of the police?”)여

부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관들이 법집행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현지 국가의 경찰

관들이 경찰활동 중 혐의자와 피의자 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하

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실상 이들은 적어도 자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험하는 경

찰의 행태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다. 이들에게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관

들이 범죄자들을 존엄하게 다룬다고 보십니까?”(“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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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f your residence treat the criminal with dignity?”)라고 질문하여 조사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경찰작용의 효율성(Efficiency of the Police Service)

경찰작용의 효율성은 경찰력구성이 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정하게 이뤄

졌는지 여부와 경찰활동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유엔의 

범죄조사에서 경찰의 수와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만일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가 

높게 나타난다면 그 나라의 경찰은 경쟁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에 투자되는 재정적 자원도 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경찰예산은 유엔의 범죄조사에서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

다. 만일 특정국가가 투입된 재정자원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력지표에서 

높은 결과를 보인다면 그 경찰은 경쟁력 있는 경찰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경찰작용 자체의 효율성은 체포한 범죄사건 수와 범죄의 검거율을 통해 측정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요소를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포사

건 수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체포대상 범죄, 체포의 법적 요건, 산정하는 대상 (체포사

건 또는 체포된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검거율을 사용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검거의 기준이 나라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으로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검거율은 발생사건과 검거건수 두 가지 통계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통계조작의 가능성이 발생율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검거 사건수나 검거율을 통한 효율성 측정은 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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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치안경쟁력 조사의 시행 및 발표

제1절  외교관조사

치안경쟁력 지표 (Security Competitiveness Index or SCI)의 대부분은 외교관들

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설문

조사를 시행해야 할지 그 방법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모집단과 표본

본 연구는 전세계 각국의 치안경쟁력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문조사의 이상

적인 모집단(population)은 세계 각국에 근무 중인 모든 직업외교관들이 된다. 이들은 

직업특성상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모국은 물론 각 나라의 치안수준에 대해 일

반인보다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높은 학

력과 교양을 겸비하고 나라별 상황을 비교․평가하는 일을 자주 수행하므로 국제 치안여

건 비교에 대한 설문대상자로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세계 192개국36)의 외교관들을 모집단으로 하는 것은 연구실행에 지나

친 인적․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치안경쟁력 평가연구의 주된 

목적이 한국의 치안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통상 한

국은 OECD가입국 및 가입후보국37) 등과 비슷하게 평가 받았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연

구시행 초기에는 비교대상국가를 IPS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65개 국가로 한정하

고, 설문조사의 모집단도 이들 국가에 근무하는 외교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사실 UN의 범죄조사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도 대략 60여 개국이므로 평가대상국

을 60개국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36) 2006년 현재 UN회원국 수 (UN, 2008).

37) 2008년 현재 OECD에는 30개 회원국외 5개 후보국과 참여 5개국이 있다(OECD, 2008). 



68  治安論叢(第25輯, 2009)  

표본의 단위는 외교관 개인이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표본을 외교관 개인으로 하고 표본을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하나, 모

든 외교관들의 목록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이 모두 조사에 응

하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WEF나 IMD등에서 각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문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공관(대사관)별로 하나씩 발

송하여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만 조사하는 것도 작지 않은 작업이 될 것

이다. 이때 보다 적절하고 통일성 있는 응답을 구하려면 조사의 구체적인 응답자를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주재관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도록 예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집틀(population frame)을 구성하기 위해, 비교대상인 65개 국가에 나와 있는 대

사관의 목록과 그 주소를 찾아 주소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작업은 조사를 실제로 시행

할 기관이 연구의 후원자인 한국 경찰청과 외교통상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해야 할 것이

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들 나라에 모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운영38)하

고 있으므로 각 대사관을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행정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외국에 파견 나간 경찰주재관이 목

록작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대사관을 표본단위로 설정할 경우에도, 표본의 크

기가 결코 작지 않다. 전세계 65개국에 평균 100여 국가가 외교공관을 설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만으로도 6,500개의 설문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

게 하면 한 나라의 치안경쟁력을 평가하는데 100여 국가의 외교관들이 평가를 한 것이 

되므로, 조사결과는 높은 신뢰도를 갖추게 될 것이다. 

2. 조사의 시행

설문조사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은 우편조사, 전화조사, 방문조사 등이 있다

(Frankfort-Nachmias and Nachmias, 1996). 이번 조사에서 우편조사가 가장 적당

하다. 6,500개 공관을 방문한다던가, 국제전화를 통해 설문하는 것은 인적으로 예산상으

로도 어려울뿐더러, 현실적으로 이들이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에 응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38) 2008년 현재 상주대사관 109개 등 총 153개의 재외공관을 운영중이다(외교통상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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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우편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 경찰청과 외교통상부 등 후원기관과 연구주관기

관의 연구배경 설명과 설문내용을 포함하여 등기로 공관대표자에게 발송하는 것이다. 설

문조사봉투에는 반송주소와 우표가 붙은 반송봉투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반송우표는 각 

나라의 우표를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문서를 배

송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게 배송 및 반송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설문응답률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Frankfort-Nachmias and Nachmias, 1996). 설문지와 설문봉

투에 한국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설문지 표지에 연구

의 목적이 치안경쟁력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외에도 응답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편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2차

에 걸쳐 다시 설문지를 발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편을 발송할 경우, 국제속달로 

보내는데 통상 3일정도 소요되고 응답기간과 반송기간을 감안할 때, 최초 발송 후 한달 

후 1차 재 발송, 다시 한달 후 2차 재 발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응답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인터넷상에게 설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응답자에게 최초설문지에 고유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약

간의 추가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반송우편요금을 아낄 수 있으며, 응답자가 설문지에 기

입한 후 봉투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응답자가 

한국의 정부가 후원한다는 점을 인터넷을 통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다방면에서 응답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치안경쟁력조사는 비교적 대규모 조사사업이므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기본적인 비용은 연구용역비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까지의 연구비용은 

6,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측한다.39) 다만 이 비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교관설문

39) 갤럽 등 대규모 여론조사기관에서는 통상 설문대상자 한명당 적어도 1만5천에서 많게는 3만원 정

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따라서 6,500명 기준으로 1-2억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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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분야가 외교관 설문조사이다. 만일 한국에서 6,500개

의 해외공관에 국제화물배송업체를 통해 왕복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려면 적어도 약 2억 

원(1회 3만원 기준)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40) 이 비용은 조사규모로 볼 때 그다지 큰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65개국의 한국의 재외공관을 거점으로 하여 여기에서 각 나라의 공관에 우편물을 보내도

록 하는 것이다. 재외공관에 보낼 때 봉투까지 완비하여 송부하면 현지에서는 운송업자

에게 전달만하면 되므로 그다지 수고롭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각 공관에서 보내온 응답을 

수거하는 작업은 상당히 귀찮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현지 한국 공관에서 100개 국가의 

공관까지의 우편비용은 현지 우편요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65개 국가에 송부하는 100여 개의 설문지를 배송하는 비용이 약 

650만원(10만원* 65개국)이 소요되는 외에, 현지 우편요금은 1회 왕복비용 약5천원을 

기준으로 약 400만원 이내의(5천원*, 6,500공관) 비용이 들어, 총 배송비용은 천 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다만, 외교통상부가 관리하는 재외공관에서 이 조

사를 도와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경찰주재관들이 파견된 곳에서는 이들에게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할 것이나, 그 업무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행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대략 3천만원 정

도가 들 것으로 판단한다. 

제2절  연구실행기관

이번 연구를 실제로 진행할 기관은 한국의 기관이 되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 외 실

행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외국의 경찰제도를 잘 이해하고 범죄학 연구방법론에 정

통하면서 외국학자 및 경찰과 공동행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즉, 이 치안경쟁력 평가사업은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 외에도 이를 해외

40) DHL 등 해외영업망이 큰 배송업체의 작은 서류의 편도 배송비는 2-3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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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표하고 보고대회도 개최하는 등의 작업을 포함하므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은 물론 

국제적인 경험이 많은 단체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담당 기관은 공신력이 높고 

이런 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에서 이런 조건을 두루 갖

춘 기관으로는 아시아경찰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경찰학회(Asian Association of Police Studies)41)는 경찰과 범죄통제에 대

한 연구활동과 국제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2000년 경찰대학의 표창원교수와 국내외의 학

자들이 설립한 한국주도의 국제연구단체로서, 지금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태

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터키, 미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많은 경찰학자와 범

죄학자, 그리고 고위직 경찰관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표창원교

수를 비롯하여, 노성훈, 박현호, 이주락, 정진성, 탁종연 등 영국과 미국에서 범죄학 및 

경찰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전문성 면에서 국내최고의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학회는 ‘아시아태평양 경찰 및 형사사법’(Asia Pacific Journal of Police 

& Criminal Justice)이라는 국제학회지를 발간하는 한편, 2000년 제1회 서울학회를 

시작으로 매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0여 개국 이상의 경찰고위인사와 경찰학자들이 모

여 각국의 주요 치안행정 이슈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2008년에

는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제9차 연례 학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국제경험 

등을 종합해 볼 때, 아시아경찰학회가 이 연구를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치안경쟁력 평가조사 기관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

재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는 연구원은 종래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시

작되어 형사법분야와 범죄학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온 기관이다. 이 기관의 

장점은 1990년대부터 한국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해왔고, 특히 2000년에는 한국 ICVS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유엔의 마약 및 범죄국에서 관장하는 형사사법연구기관 

연결망(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 Criminal Justice Programme)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의 인적 구성이 치안경쟁력 조사

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태동부터 초점은 검찰과 형사법연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원장은 대부분 전직 검사 또는 형법학자들이 맡아 왔으며, 현재 

41) 아시아경찰학회의 공식홈페이지 주소: www.aa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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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진이 형사법학자들이며 범죄학이나 경찰학분야 전문가는 상당

히 부족하다. 또한 일부 관련학자도 국내에서 공부한 사회학박사들이며 해외에서 범죄학

과 경찰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제 경찰의 치안경쟁력 평가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제3절  국제치안경쟁력보고서 발표계획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국의 치안경쟁력을 조사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가칭 세계 치안경쟁력보고서(WSCR)와 연례 발표회 등 두 가지 방

식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다. 

1. 세계 치안경쟁력 보고서(World Security Competitiveness Reports)

먼저, 치안경쟁력 평가연구의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세계 치안경쟁력 보고서(WSCR)의 

발표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연구요약, 연구의 의의, 연구방법, 연구결과

를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는 각종 특별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보고서는 책자로 제작해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 내용이 세계

적으로 읽히도록 하려면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고서는 한글판과 영어판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내용은 PDF파일형태로 가공하여 한글판

과 영어판의 형태로 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기자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보고서를 직접 읽기보다는 홈페이지에 게

시된 요약본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의 작성은 연구시행기관이 직

접 담당해야 하고, 연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한국 경찰청이

나 한국 외교통상부가 간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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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례 발표회 

치안경쟁력 평가연구의 내용을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연례 발

표회를 주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실행기관은 경찰청의 후원을 받아, 연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의 치안행정성과 치안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사는 사실상 일부 학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경찰학회에서는 매년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도록 각 나라 경찰을 

대표하는 학자 또는 경찰관이 자신 국가의 주요 치안행정 이슈와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공유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보고발표회에서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

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연례 발표회의 시기는 보고서의 출간 후 일정시간이 흐른 후가 적당할 것이다. 통상 

학자들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최소 3-6개월 정도가 필요하므로 연례보고서

를 발표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표장소는 연구시행

기관이 소재한 한국에서 시행하되, 구체적인 장소로는 언론의 접근성이 높은 경찰청이나 

프레스센터 등에서 적절한 곳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연구주관기관에서는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시행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발표할 주제와 

발표자 및 참가자 명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발표주제의 핵심은 그 해 발표된 보고서의 

핵심이 내용이 되어야 한다. 즉 각국의 치안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평가와 추세분석

을 기본으로, 그러한 현상의 정치, 사회, 문화적 원인 등을 분석하는 심화연구가 포함되

어야 한다. 발표자와 참여자는 관련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구의 초기단계에는 연구의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유

명 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Bayley, Moore, 그

리고Kelling 교수 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여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등에 대한 연설 등을 

하도록 하여 연구에 대한 직․간접적인 추인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표자는 연구를 

시행한 기관의 선임연구자가 연구의 핵심을 발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세계 유명학자들이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명망있는 학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표자와 연설자들에게 항공료와 체

재비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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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회 시행기관은 발표회의 주제, 참가자 등을 미리 언론에 홍보하여 국내외적으로 

결과가 널리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발표회의 참가자와 발표내용이 충실하면, 

이에 대한 홍보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행기관은 연구의 의의와 주요 

연구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실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때에는 유명학자들이 국내외 언론에 자연스

럽게 노출되도록 기자회견을 도와주는 작업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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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치안활동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지표, 즉 가칭 치안경

쟁력 지표(Security Competitiveness Index or SCI)를 개발하고, 한국에서 매년 가

칭 ‘세계 치안경쟁력보고서’ (World Security Competitiveness Reports)를 발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찰기관에 대한 비교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고, 기존에 국가간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되어온 경제연구소들의 지표에 대해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 국가간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가능성이 있는 공식범죄통계자료와 국제피

해자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의 치안경쟁력 지표로서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치안경쟁력 지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사방

법, 그리고 발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치안경쟁력 지표는 안전과 보안증진, 공정한 법집행, 고객서비스, 

그리고 경찰작용효율성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이들 항목을 다시 범죄와 범죄

피해감소,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확보 (안전과 보안증진), 경

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공정한 법집행),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고객서비스), 

그리고 경찰력 대비 범죄대응능력(경찰작용 효율성) 등 6가지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 

가중치 부여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6가지 세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14가지 구체

적인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들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유엔의 범죄조사자료, 

OECD의 교통사고 자료 등 제2차 자료와 세계 65개국의 외교관 약 6,500명을 대상으

로 한 외교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외교관조사는 새롭게 실시

하는 조사인 만큼 표본의 설정과 조사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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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경찰학 실무와 연구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기

여할 수 있는 바는 크게 (i) 한국의 치안경쟁력 재평가, (ii) 한국 경찰외교 발전, 그리

고 (iii) 경찰경찰학연구 활성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 기존 국제경쟁력 평가가 치안경쟁력 평가로서 내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새로운 경쟁력지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한국의 치안역량이 제

대로 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경쟁력 결과가 발표되면서 각국 경찰의 장단점이 

밝혀지면 결국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여 종국적으로는 경찰의 치

안활동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매년 치안경쟁력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는 일을 주도할 경우, 한

국의 치안분야 외교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높은 경제수준

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차원의 외교활동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될 여러 나라의 경찰실무가들은 한국의 경찰학자와 경찰실무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

서 한국경찰의 능력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례보고서의 작성과 배포는 범죄학 및 경찰학연구의 중요한 발전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학 분야의 자료는 경제학분야 등에 견주어 신뢰할 만한 제2차 

자료가 매우 부족할 실정이다. 한국 경찰이 후원하여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 자료가 공

개된다면 관련 학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학문적 융성의 기회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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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PS의 국가경쟁력 평가대상 국가의 명단

국가

그룹
대  상  국

강국

그룹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중국  필리핀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브라질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페루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이란 리비아

중국

그룹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대만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폴란드 칠레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오만 모로코 베네수엘라 케냐 

스리랑카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소국

그룹

네덜란드  덴마크 홍콩 싱가포르 벨기에 스위스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헝가리 그리스 체코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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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10차 유엔범죄조사설문지(경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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